
어학졸업인증제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별표1.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조(졸업인증기준) ①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체과목은 6학기까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공

인어학능력성적표(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함)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

여 7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제3조(졸업인증기준) ①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1.24.)

  ②·③ (현행과 같음)

- 별표1.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어학졸업인증 중 OPIC시험 점수 

변경

<신  설>

부   칙 <기획팀-1584호 : 2025.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디지털융합학과 어학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어학졸업인증 기준 변경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대학 학과(전공) TOEIC 생략 OPIc

(생  략)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730

생략

IL

사이버보안학과 730 IL

국방디지털융합학과 750 IM

디지털미디어학과 730 IL

(생  략)

대학 학과(전공) TOEIC (현행과 
같음) OPIc

(현행과 같음)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730

(현행과 
같음)

IL

사이버보안학과 730 IL

국방디지털융합학과 750 IM2

디지털미디어학과 730 IL

(현행과 같음)

- 별표1.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어학졸업인증 중 OPIC시험 

점수 변경


